
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3.1.23>

2025년 파주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

 제2025-3290호

반출금지 
구역

면적
(ha)

피해상황

행위제한 사항
위반 시 

벌칙
장소

면적
(ha)

감염목 
수(본)

적성면 자장리
적성면 답곡리
파평면 장파1리

4,047

파평면
덕천리
산32

2.78 3

① 소나무재선충병   
   감염목의 이동금지

② 6개월이 경과되지 
   않은 훈증처리목의 
   훼손 및 이동금지

③ 산지점용허가지 
   등에서 생산되는
   소나무류의 사업장

외 이동금지

④ 소나무 및 잣나무 
  원목 이동금지

⑤ 소나무 및 잣나무 
  땔감 채취금지

1년 이하의

징역 또는 

1천만원 

이하의 벌금

파평면 두포1·3리
장단면 동파리
파평면 율곡3리

파평면
율곡리
산22-4

3.69 4

파주읍 파주5·6리
파주읍 연풍5리

파주읍
향양리 

산3
5.58 7

파주읍 부곡3리
월롱면 도내3리
광탄면 창만1리
광탄면 신산4·5리
조리읍 오산1리

광탄면 
창만리 

산101-1
10.55 2

적성면 율포리
적성면
장현리 
산140

1.97 3

문산읍 선유2·9리
문산읍
선유리
산94-1

2.68 1

광탄면 마장4리
광탄면 
마장리
산4-1

1.21 3

광탄면 기산2리
광탄면
기산리

＊과거 기준 충족 지역 중
 미지정된 구역의 보완 지정

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

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    11월     28일

파 주 시 장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
